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교육기관의 인력ᆞ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1. 기술교육

구분 기준

인력

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

격(이하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

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학

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강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

용 등에 대한 점검ᆞ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

대

다.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라. 소음진동측정기 1대

마.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바. 용접기 1대

사. 전기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아. 기계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자. 개인용 컴퓨터 10대

차. 조립공구 10대

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장비

2. 직무교육

구분 기준

인력

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

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학

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강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ᆞ기계ᆞ전기ᆞ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이 3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

용 등에 대한 점검ᆞ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

대

다. 승강기안전부품 각 1대

라.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마. 소음진동측정기 1대



바.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사. 개인용 컴퓨터 10대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장비

 비고

 1.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

준을 갖춰야 한다.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ᆞ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